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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

 

성 

 

명] 

 

어용노조 

 

아바타의 

 

설립신고를 

 

규탄한다.

1. 

 

지난 4

 

월 14

 

일 

 

서울중앙지방법원은 ‘

 

유성기업 

 

주식회사 

 

노동조합’

 

이 ‘

 

유성기업 

 

주식

 

회사’

 

의 

 

주도 

 

하에 

 

설립되었고, 

 

설립 

 

이후 

 

조합원 

 

확보나 

 

조직의 

 

홍보, 

 

안정화 

 

등 

 

운영이 

 

모두 

 

위 

 

회사의 

 

계획 

 

하에 

 

수동적으로 

 

이루어졌다는 

 

사실을 

 

인정하면서, 

 

위 

 

노조가 

 

자주

 

성 

 

및 

 

독립성을 

 

확보하고 

 

있지 

 

않은 

 

이른바 ‘

 

어용노조’

 

로서 

 

그 

 

설립 

 

자체가 

 

무효임을 

 

확

 

인하였다.

2. 

 

그런데 

 

위 

 

노조의 

 

위원장(

 

안두헌)

 

이 

 

그로부터 

 

단 5

 

일 

 

후 

 

비밀리에 

 

새로운 

 

노조의 

 

창

 

립총회를 

 

열고 

 

고용노동부 

 

천안지청에 

 

설립신고를 

 

하였다. 

 

위 

 

노조 

 

조합원 

 

중 110

 

명가

 

량이 

 

새로운 

 

노조에 

 

합류하였고, 

 

위 

 

노조의 

 

위원장, 

 

사무국장은 

 

새로운 

 

노조의 

 

위원장, 

 

사무국장과 

 

동일한 

 

인물임이 

 

확인되었다. 

 

이쯤 

 

되면 

 

새로운 

 

노조가 

 

아니라 

 

이미 

 

무효 

 

확

 

인 

 

판결을 

 

받은 

 

어용노조의 

 

아바타라고 

 

볼 

 

수밖에 

 

없다.

3. 

 

노동조합의 

 

설립은 

 

허가제가 

 

아닌 

 

신고제로 

 

운영되어야 

 

한다. 

 

그렇지만 

 

노동조합법 

 

제2

 

조 

 

제4

 

호에 

 

따르면 

 

자주성 

 

및 

 

독립성이 

 

없는 

 

단체는 

 

노동조합이 

 

될 

 

수 

 

없음이 

 

명백

 

하다. 

 

이미 

 

법원이 3

 

년 

 

동안의 

 

심리 

 

끝에 

 

그 

 

설립이 

 

무효라고 

 

확인한 

 

어용노조의 

 

아바타

 

에게 

 

합법노조로서의 

 

형식적 

 

요건을 

 

갖추도록 

 

하는 

 

것은 

 

헌법상 

 

단결권을 

 

형해화하고, 

 

노동조합법의 

 

입법 

 

취지를 

 

완전히 

 

무시하는 

 

위헌 

 

위법한 

 

처분이다. 

 

따라서 

 

위 

 

노조의 

 

설

 

립신고는 

 

노조법상의 

 

설립신고라고 

 

보기 

 

어렵다. 

 

이에 

 

우리는 

 

고용노동부 

 

천안지청이 

 

위 

 

신고를 

 

수리해서는 

 

안 

 

된다고 

 

생각한다.

4. 

 

우리는 

 

위 

 

아바타노조의 

 

설립을 

 

무효화하기 

 

위한 

 

유성범대위의 

 

노력에 

 

지원을 

 

아끼지 

 

않을 

 

것이다. 

 

아울러 

 

아바타노조의 

 

설립신고를 

 

규탄하며, 

 

더 

 

이상의 

 

망신을 

 

원치 

 

않는다

 

면 

 

설립신고를 

 

스스로 

 

철회할 

 

것을 

 

권고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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